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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담양군이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70,907 7,725 13,651 7,891 37,855 3,181 604 0 0

국 비 42,982 6,153 6,435 3,702 25,698 994 0 0 0

시 도비 8,873 767 2,061 2,359 2,840 836 10 0 0

시 군 구비 19,052 805 5,155 1,830 9,317 1,351 594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288,243 311,568 300,200 327,428 366,718

사회복지분야(B) 52,666 60,260 58,871 62,325 70,907

사회복지분야비율(B/A) 18.27 19.34 19.61 19.03 19.34

인구수 (C) 47,177 47,009 47,229 47,285 46,91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116 1,282 1,247 1,318 1,51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담양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73,181

41,944 11.24

민간경상보조 (307-02) 11,967 3.21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398 0.11

민간행사보조 (307-04) 2,127 0.57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0,300 2.76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5,885 1.58

민간자본보조 (402-01) 11,267 3.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88,243 311,568 300,200 327,428 373,181

지방보조금(민간) 37,191 37,144 34,520 34,487 41,944

비율 12.9 11.92 11.5 10.53 11.24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지방보조금(민간)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나뉩니다. 연도별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조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담양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를 참고하십시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담양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담양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담양군이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 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66,718 3,404 0.9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88,243 311,568 300,200 327,428 366,718

행사 축제경비 1,227 991 945 1,301 3,404

비율 0.43 0.32 0.31 0.4 0.93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담양군은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0.42% 낮습니다. 사전 심의 

강화를 통하여 행사 축제 예산 확대를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